
 
 
 

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중국 1등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

항 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
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

14. 이익 배분 및 

과세에 관한 사항 

가. 이익배분 

펀드유보 

가능 이익 

조항 변경 

(1)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 

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 

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

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

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 

매회사간 … 다만, 이익금이 

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

유보합니다. 

(1)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 

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 

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

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

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 

매회사간 … 다만, 

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

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 

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

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 

하며,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 

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

[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

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] 

2016 년 12 월 00 일 이후 매년 결산 

ㆍ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

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

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

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 

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 

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 

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 

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은 

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

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 

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

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

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

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

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

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

 

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


